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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14.04.17 조회수 719 등록자 박종열

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2008-002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등록사유 국토도시개발

법령공표일 기존규제

존속기한 2012-06-29

규제시행/폐지일 2012-06-29

규제내용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
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
요한 지역(개정 2006. 5. 18, 2012. 6. 29)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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